38 페이지
제137권, 특별섹션 177D	정부 공보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8월 3일

공중보건부 공고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 명칭의 규정에 관하여 (제2판)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및 제6조(1)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공중보건부장관 고시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2월 29일자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 명칭에 관한 고시 제1조에 (35)항~(3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5) Kone’ Facial cream 코네 크림
(36) Kone’ Sunscreen Lotion 코네 선크림 로션
(37) Kone’ Whitening Cream 코네 화이트닝 크림
제2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6월 11일 공고
아누틴 찬비라쿨
공중보건부 장관
